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집행되는 모든 연구비에 적

용한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3조(연구비 비목) 연구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분하며, 인건비는 내

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직접비는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이 있으며, 간접비

는 항목 구분 없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조(연구비 집행 공통사항) 연구비 집행에 따른 비목별 공통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집행은 지원기관에서 발행한 연구비카드나 우리 대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

다.

  2.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기자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매 부서를 경유하여야 하고 선 구입은 인정하지 않으며, 도

서 등 문헌자료는 연구수행에의 필요성을 전제로 연구자가 개별 구매할 수 있으나, 연구진의 

요청 등 필요시 구매 부서를 통하여 중앙 구매할 수 있다.

  4. 일정금액 이상의 재료, 소모품, 인쇄 등의 물품구입은 구매 부서를 경유하여야 하고, 선 

구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일정금액 미만의 재료, 소모품, 인쇄 등의 물품구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구입하되, 

가격조사 후 복수 견적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도착 시 검수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및 소모품(재료) 구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7. 국내외 출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에 대한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계상기준

     ①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

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

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②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

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외부인건비 계상기준

     ①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로 과제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 100만원, 석사과정 월 180만

원, 박사과정 월 250만원을 계상하고, 박사후연구원 이상은 월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 우수기

관으로 인정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  

다.

    다. 인건비 집행기준

     ① 인건비 통장은 본인이 직접 보관 및 관리해야 하고, 필요시(연구비 감사 및 평가 등) 

통장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은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 청구서＜교외연구 

서식5호>를 연구비실행예산서＜교외연구 서식1호＞, 연구(보조)원 명단<교외연구 서식3호>

와 같이 연구지원팀으로 제출,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학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전

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연구지원팀에서 매월 인건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서(산학협력총괄팀)를 통하

여 연구(보조)원 계좌로 이체하고, 재무부서에서는 입금 후 본인 메일로 입금내역을 통지한

다.

     ④ 급여성 인건비는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기타 인건비는 매월 25일 전후  자금집행일에 

지급한다.

     ⑤ 근로 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어 별도 정산이 필요 없으며,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⑥ 연구(보조)원을 변경할 경우는 연구(보조)원 변경 신청서＜교외연구 서식4호＞, 연구(보

조)원 인건비 지급청구서<교외연구 서식5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가. 연구장비(연구용기자재 구입비) 계상 및 집행기준

     ①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

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② 연구계획서 및 실행예산서상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구입이 인정된다. 금액과 관계없

이 선구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구입 시 연구책임자는 규격서<교외연구 서식14호>를 첨부, 연

구용기자재구입신청서＜교외연구 서식12호＞를 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면 구매부서에서 기자

재를 구입하여 납품한다.

     ③ 복사기, 전화기, 팩스, 에어컨, 책상, 냉장고 등 연구수행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범용

성 기자재와 임차료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연구기자재는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재료비 계상 및 집행기준

     ①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② 일정금액 이상의 재료구입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물품구입신청서＜교외연구 서식

13호＞로 연구지원팀에 신청하면 구매부서에서 우리 대학교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

라 구매절차를 통하여 재료를 구입하여 납품한다.

     ③ 일정금액 미만의 재료구입의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두 군데 이상의 납품업체에 가격조

사 후 선집행하고, 연구지원팀에 견적서, 타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④ 해당 연구과제에 기여치 않는 시약, 재료비,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일괄흡수 

전산처리비에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연구기간 종료 전 잔액을 소진할 목적

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①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

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③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

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

행과 관련된 식대 등

     ④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⑤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

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⑥ 국내외 여비 집행기준

     - 국내여비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국내여비규정’을 적용하고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며, <별표1> <별표2>에 의하여 집행한다.

     - 국내외 여비 청구시 관련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출장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내여비를 청구할 경우 출장비 신청서＜교외연구 서식9호＞를 작성, 왕복교통비 관련 

증빙영수증(승차권, 통행료) 또는 현지사용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국외여비를 청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출장비 신청서<교외연구 

서식9호>를 작성, 해당 기간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및 항공료 영수증(카드전표)를 제

출한다. ※민원24 http://www.minwon.go.kr

     - 국내여비 지급시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연구수행과 무관한 심사회의, 정기총회, 위원회참석 등의 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 출장기간중 사용된 영수증을 타항목의 연구비 비목으로 청구할수 없다.

     - 국외여비 지급 시 1개월 이내의 체제비 이외의 자료수집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⑦ 회의비 집행기준

     - 회의시 청구시에는 회의록<교외연구 서식10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회의비 지출시 유흥비(주점,노래방), 회의 날짜와 영수증 날짜가 상이한 경우, 심야시간

대에 유흥주점 등에서 회의비 집행, 숙박료를 회의비 항목에서 집행, 상품권으로 회의비 정산

처리, 타 항목 비용을 회의비에서 집행,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회의수당∙자문료∙강사료∙전문

가활용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회의비 집행기준은 1인당 3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

는 경우는 그 지침을 따른다.)

     ⑧ 문헌구입비 집행기준

     - 도서 등 문헌구입은 연구수행에의 필요성을 전제로 연구자가 개별 구매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도서관을 통하여 중앙 구매할 수 있다.

     - 도서 등 문헌을 개별 구입한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과 구입한 문헌의 표지 사본(서지사

항 포함)을 연구비 청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의 도서를 구입하거나, 고가의 서적을 다량 

구입 또는 동일 서적을 다량 구매하는 경우, 실제 구입 하지 않고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경우, 실제 구입내역과 구입한 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⑨ 기타경비 집행기준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수첩제작, 화환구입, 찬조금, 

명함, 신문구독료, 연구수행과 무관한 토너 등 다량구입, 휴대폰사용료, 학회가입비, 학회연회

비, 여행가방구입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조사비 명목으로 교통비, 식비, 유류비, 자문료, 주차영수증, 주유비, 설문류 등을 일괄 

조사비 명목으로 정산은 불가하다.  

     -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응답사례비로 고액의 선물을 지급함은 불가하다. 

    라. 연구수당 계상 및 집행기준

     ① 해당과제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②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

     ③ 연구수당 지급청구서<교외연구 서식6호> 또는 <교외연구 서식7호>를 작성하여 연구

지원팀으로 제출하면 인건비 지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

  3.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위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

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 제출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보고하는 일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달 

익월 5일까지 관련 연구비 청구서와 함께 제출(예. 3월 25일자 계산서는 4월 5일까지 제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기재사항】

등록번호 5 0 3 - 8 2 - 0 9 6 2 2

상    호
(법인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성    명
(대표자) 남 재 열

사 업 장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업    태 학 교 종  목 산학협력단

(시행일) 2011년 5월 1일부터



□ 집행 양식 

<교외연구 서식1호> 연구비 실행예산서 - 연구비 협약이 체결되면 최종 결정된 연구비 항목

과 예산금액으로 실행예산서를 연구지원팀으로 제출

  지원기관에서 정한 항목(계정과목)으로 수정하여 연구비 선정 당시의 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

일하게 기재(당초 연구계획서 또는 조정내역서 첨부)

<교외연구 서식2호>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내역서 - 연구비 실행예산서와 연구비 집행내역이 

달라질 경우에 실행예산 변경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사용

<교외연구 서식3호> 연구(보조)원 명단 - 연구비 선정 당시 계획서 상의 연구(보조)원 명단 작

성

<교외연구 서식4호> 연구(보조)원 변경 신청서 - 연구(보조)원이 변경될 경우 제출

<교외연구 서식5호>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청구서 -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청구하는 서식

으로 연구지원팀에 제출하면 산학협력총괄팀에서 직접 연구(보조)원에게 온라인으로 대상 월

에 지급

  연구(보조)원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을 모두 기록하여야 하며 월별로 산학협력총괄팀에서 세

금 공제 후 지급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교외연구 서식6호> 연구수당 지급청구서 - 연구책임자 및 연구(보조)원의 연구수당을 청구하

는 서식으로 기여도 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사용하며, 산학협력총괄팀에서 계좌이체로 

입금 처리됨.

<교외연구 서식7호> 연구수당 지급청구서 - 연구책임자 및 연구(보조)원의 연구수당을 청구하

는 서식으로 기여도 평가없이 지급되는 경우 사용하며, 산학협력총괄팀에서 계좌이체로 입금 

처리됨.

<교외연구 서식8호> 연구비 지급청구서 - 연구비 지급청구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집행

한 후, 연구비를 청구하는 서식으로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개인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

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타견적서, 출장비 신청서 등)를 첨부

<교외연구 서식9호> 출장비 신청서 - 연구비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으로, 출장

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학협력총괄팀을 통하여 출장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단, 왕복교통비 및 숙박비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서 작성 시 우리대학 출장비 기준 참조.

<교외연구 서식10호> 회의록 

   - 연구관련 회의시 사용한 식대 등의 경비 청구 시 필요한 서식

   - 일시․장소․참석자․회의내용을 기재하고 참석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유흥음식점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회의비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외연구 서식11호> 전문가활용비 명세서 -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 전문가활용이 있을 경

우 사용

<교외연구 서식12호>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 -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활용하

는 서식으로서, 연구책임자가 기자재(기종)를  선정하여 연구지원팀에 신청, 구매팀에서 구매

하여 기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은 산학협력총괄팀에서 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단, 연구용 기

자재는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품목에 한하여 구입 가능)



<교외연구 서식13호> 물품 구입 신청서 -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시 사용하는 서식  

<교외연구 서식14호> 규격서 - 물품(기자재) 구입신청시 사용되는 서식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기자재(기종)의 세부규격사항을 작성

<교외연구 서식15호> 야근 및 특근 대장 - 연구과제 수행시 야근 및 특근에 대한 비용 청구

시 사용

<교외연구 서식16호>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 - 협약 당시 연구계획과 변경내역이 있을 경

우 사용

  



<교외연구 서식 1호>

연 구 비  실 행 예 산 서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연구비 원

당해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차]

당해연도 

연 구 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직급

연구비카드 □신한카드 □기업BC □RCMS
제1소원 

연구소연 구 비

관리계좌
(   은행)

비목 금액(원) 산출내역(단위:원)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계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교외연구 서식 2호>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내역서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단위 : 원)

비목(변경횟수 :   회) 실행예산액 변경액 증감액 변경내역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계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교외연구 서식 3호>

연구(보조)원 명단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참여

구분
성명

소속대학 소속학과 전공명 학위과정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월지급액 총지급액

참여율(%) 은행명 계좌번호

책임연

구원

공동연

구원

연구

(보조)

원

위와 같이 연구(보조)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교외연구 서식 4호>

연구(보조)원 변경 신청서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변경 전
참여구

분
성명

소속대학 소속학과 전공명 학위과정 지급여부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율(%) 월지급액 총지급액

■변경 후

참여

구분
성명

소속대학 소속학과 전공명 학위과정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월지급액 총지급액

참여율(%) 은행명 계좌번호

■변경 사유

 : 

위와 같이 연구(보조)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교외연구 서식 5호>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청구서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보조)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소속

대학:

학과:

전공:

과정
학부재학,석사과정

,박사과정,기타(    )

휴대전화 E-mail

거래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연구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대구은행 계좌로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지급 내역 : 학부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참여율 100%인 경우)

연번 지급년월 금액(원) 참여율(%) 연번 지급년월 금액(원) 참여율(%)

1 7

2 8

3 9

4 10

5 11

6 12

합  계

업무수행명세 :

위와 같이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연  구  원 :             (서명)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교외연구 서식 6호>

연구수당 지급청구서

과제관리번호 ★기여도 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연구수당예산 원 연구수당잔액 원

■연구수당 지급요청액

직급 성명
연구수당 

예산(A)

기여도

%

(B)

지급액

(A)x(B)

기여내용 및 지급사유

(상세히 기재요망)
서명

합   계

※직급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학사․석사․박사과정생) 중 선택

※기여도 평가 :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100% 초과할 수 없음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연구(보조)원의 등록된 계좌로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함

위와 같이 연구(보조)원 수당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교외연구 서식 7호>

연구수당 지급청구서

과제관리번호 ★기여도 평가없이 지급되는 경우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원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소속

대학:

학과:

전공:

과정
학부재학,석사과정

,박사과정,기타(   )

휴대전화 E-mail

거래은행명 대구은행 계좌번호

※연구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대구은행 계좌로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지급 내역

연번 지급년월 금액(원) 연번 지급년월 금액(원)

1 7

2 8

3 9

4 10

5 11

6 12

합  계

위와 같이 연구(보조)원 수당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연구(보조)원 :             (서명)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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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지 급 청 구 서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연구비카드 □신한카드 □기업BC □RCMS □체크카드 □학교개인법인카드

(단위 : 원)

비목
실행예산액

(A)

집행금액

(B)

사용잔액

(A-B)

청구금액

(C)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계

※붙임 : 지출증빙서(영수증,세금계산서,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견적서,타견적서,출장비 신청서,회의록)    부.

위와 같이 연구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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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신청서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당해연도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차]

당해연도연구

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직급

구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비
출장자

서  명

합  계

위와 같이 출장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출장증빙자료 첨부(왕복교통비 영수증)

 1. 4박 5일이상 출장일 경우 출장기간동안의 현지 사용 영수증 혹은 출장내역 첨부

 2. 출장시행 후 1개월 이내 출장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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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회의일시       년   월   일

<회의비 영수증 증빙>

회의장소

연구책임자           (서명)

회의참석자

         (서명) 소속:

         (서명) 소속:

         (서명) 소속:

         (서명) 소속:

         (서명) 소속:

회의안건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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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명세서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당해연도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차]

당해연도연 

구 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구  분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기타(           )

일  시

장  소

성  명 소  속

국  적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항목

전문가활용목적 

및 내용

지급계좌 (            은행) 

지급액 원

첨부자료

통장사본 1부

신분증(여권) 1부

이력서 1부

전문가활용자료(강의자료, 자문자료, 원고자료 등) 1부

위와 같이 전문가활용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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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차]
연구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기자재)예산 원 (기자재)잔액 원

연구용 기자재 구입 신청내역

품   명
국문 구입수량

영문    대

구입예상금액
단가

확정금액
단가

금액 금액

주 요 규 격

(Main Spec.) 

부  속  품

(Acce.)

추 천 기 종

(Model)

설치장소 연락처(HP)

참 고 사 항   

(Remarks) 

붙임: 규격서    부.

연구지원팀 기재사항
예산부서(코드) 연구지원팀(1511)
회 계 구 분 산학협력단

계정과목(코드)    기계기구(1314-01)
출 금 계 좌 (   은행)
수 익 계 정
관 리 항 목 미대상

※결의서 작성시 제목란에 연구책임자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연구용 기자재 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구

매

팀

담 당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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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 신청서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차]
연구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물 품 구 입 신 청 내 역

지급항목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구입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납품장소 연락처(HP)

붙임: 견적서    부.

연구지원팀 기재사항
예산부서(코드) 연구지원팀(1511)
회 계 구 분 산학협력단

계정과목(코드)          (       )
출 금 계 좌 (    은행)
수 익 계 정
관 리 항 목 미대상

※결의서 작성시 제목란에 연구책임자명을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물품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구

매

팀

담 당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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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

품목번호            

품 명 및 규 격 서
Description

수량
Q'ty

단위
Unit

전 공
DEPT

품 명 :                 

A. Feature

 

 B. Specification

 C. Accessory

 

 D. Remarks               

 

(용도 및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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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특근 대장

과제관리번호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당해연도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비 원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성명

야근 및 특근일시
년   월   일

시   ~    시
<영수증 증빙>

야근 및 특근사유

대상자 총     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위와 같이 야근 및 특근 대장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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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소속      대학          과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과제명

변경항목
연구과제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용 기자재 변경(   ),  국외출장 변경(   ), 기타(   ) 

변경내역

당초

변경

변경사유

(구제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지역 직급 왕복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서울 교    수 107,600 30,000 75,000 45,000 182,600 332,600 482,600 632,600 
(KTX) 부.조교수 76,800 25,000 65,000 40,000 141,800 271,800 401,800 531,800 
　 전임강사 76,800 20,000 60,000 36,000 132,800 248,800 364,800 480,800 
　 보 조 원 76,800 15,000 55,000 33,000 124,800 227,800 330,800 433,800 

인천 교    수 107,600 30,000 75,000 45,000 182,600 332,600 482,600 632,600 
(KTX) 부.조교수 76,800 25,000 65,000 40,000 141,800 271,800 401,800 531,800 
　 전임강사 76,800 20,000 60,000 36,000 132,800 248,800 364,800 480,800 
　 보 조 원 76,800 15,000 55,000 33,000 124,800 227,800 330,800 433,800 

대전 교    수 47,400 30,000 75,000 45,000 122,400 272,400 422,400 572,400 
(KTX) 부.조교수 33,800 25,000 65,000 40,000 98,800 228,800 358,800 488,800 
　 전임강사 33,800 20,000 60,000 36,000 89,800 205,800 321,800 437,800 
　 보 조 원 33,800 15,000 55,000 33,000 81,800 184,800 287,800 390,800 

울산 교    수 25,600 30,000 75,000 45,000 100,600 250,600 400,600 550,600 
(KTX) 부.조교수 16,400 25,000 65,000 40,000 81,400 211,400 341,400 471,400 
　 전임강사 16,400 20,000 60,000 36,000 72,400 188,400 304,400 420,400 
　 보 조 원 16,400 15,000 55,000 33,000 64,400 167,400 270,400 373,400 

광주 교    수 38,000 30,000 75,000 45,000 113,000 263,000 413,000 563,000 
(우등) 부.조교수 38,000 25,000 65,000 40,000 103,000 233,000 363,000 493,000 

　 전임강사 38,000 20,000 60,000 36,000 94,000 210,000 326,000 442,000 
　 보 조 원 38,000 15,000 55,000 33,000 86,000 189,000 292,000 395,000 

부산 교    수 39,200 30,000 75,000 45,000 114,200 264,200 414,200 564,200 
(KTX) 부.조교수 28,000 25,000 65,000 40,000 93,000 223,000 353,000 483,000 
　 전임강사 28,000 20,000 60,000 36,000 84,000 200,000 316,000 432,000 
　 보 조 원 28,000 15,000 55,000 33,000 76,000 179,000 282,000 385,000 

제주 교    수 151,800 30,000 75,000 45,000 226,800 376,800 526,800 676,800 
(항공) 부.조교수 151,800 25,000 65,000 40,000 216,800 346,800 476,800 606,800 

　 전임강사 151,800 20,000 60,000 36,000 207,800 323,800 439,800 555,800 
　 보 조 원 151,800 15,000 55,000 33,000 199,800 302,800 405,800 508,800 

수원 교    수 77,000 30,000 75,000 45,000 152,000 302,000 452,000 602,000 
(KTX) 부.조교수 55,000 25,000 65,000 40,000 120,000 250,000 380,000 510,000 
　 전임강사 55,000 20,000 60,000 36,000 111,000 227,000 343,000 459,000 
　 보 조 원 55,000 15,000 55,000 33,000 103,000 206,000 309,000 412,000 

춘천 교    수 51,000 30,000 75,000 45,000 126,000 276,000 426,000 576,000 
(우등) 부.조교수 51,000 25,000 65,000 40,000 116,000 246,000 376,000 506,000 

　 전임강사 51,000 20,000 60,000 36,000 107,000 223,000 339,000 455,000 
　 보 조 원 51,000 15,000 55,000 33,000 99,000 202,000 305,000 408,000 

청주 교    수 31,600 30,000 75,000 45,000 106,600 256,600 406,600 556,600 
(우등) 부.조교수 31,600 25,000 65,000 40,000 96,600 226,600 356,600 486,600 

　 전임강사 31,600 20,000 60,000 36,000 87,600 203,600 319,600 435,600 
　 보 조 원 31,600 15,000 55,000 33,000 79,600 182,600 285,600 388,600 

천안.아산 교    수 71,600 30,000 75,000 45,000 146,600 296,600 446,600 596,600 
(KTX) 부.조교수 51,200 25,000 65,000 40,000 116,200 246,200 376,200 506,200 
　 전임강사 51,200 20,000 60,000 36,000 107,200 223,200 339,200 455,200 
　 보 조 원 51,200 15,000 55,000 33,000 99,200 202,200 305,200 408,200 

전주 교    수 34,600 30,000 75,000 45,000 109,600 259,600 409,600 559,600 
(우등) 부.조교수 34,600 25,000 65,000 40,000 99,600 229,600 359,600 489,600 

　 전임강사 34,600 20,000 60,000 36,000 90,600 206,600 322,600 438,600 
　 보 조 원 34,600 15,000 55,000 33,000  82,600 185,600 288,600 391,600 

안동 교    수 14,800 30,000 75,000 45,000 89,800 239,800 389,800 539,800 
(무궁화) 부.조교수 14,800 25,000 65,000 40,000  79,800 209,800 339,800 469,800 

　 전임강사 14,800 20,000 60,000 36,000 70,800 186,800 302,800 418,800 
　 보 조 원 14,800 15,000 55,000 33,000 62,800 165,800 268,800 371,800 

창원.마산 교    수 29,000 30,000 75,000 45,000 104,000 254,000 404,000 554,000 
(KTX) 부.조교수 19,800 25,000 65,000 40,000 84,800 214,800 344,800 474,800 
　 전임강사 19,800 20,000 60,000 36,000 75,800 191,800 307,800 423,800 
　 보 조 원 19,800 15,000 55,000 33,000 67,800 170,800 273,800 376,800 

구미 교    수 25,400 30,000 75,000 45,000 100,400 250,400 400,400 550,400 
(KTX) 부.조교수 16,200 25,000 65,000 40,000 81,200 211,200 341,200 471,200 
　 전임강사 16,200 20,000 60,000 36,000 72,200 188,200 304,200 420,200 
　 보 조 원 16,200 15,000 55,000 33,000 64,200 167,200 270,200 373,200 

[별표1] 국내여비기준 

(2011.05.01. 기준)



지역 직급 왕복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포항 교    수 25,400 30,000 75,000 45,000 100,400 250,400 400,400 550,400 
(KTX) 부.조교수 18,400 25,000 65,000 40,000 83,400 213,400 343,400 473,400 
　 전임강사 18,400 20,000 60,000 36,000 74,400 190,400 306,400 422,400 
　 보 조 원 18,400 15,000 55,000 33,000 66,400 169,400 272,400 375,400 

경주 교    수 25,400  30,000 75,000 45,000 100,400 250,400 400,400 550,400 
(KTX) 부.조교수 16,200 25,000 65,000 40,000 81,200 211,200 341,200 471,200 

　 전임강사 16,200 20,000 60,000 36,000 72,200 188,200 304,200 420,200 
　 보 조 원 16,200 15,000 55,000 33,000 64,200 167,200 270,200 373,200 

[별표2] 국외여비기준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 1 호 라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

제 2 호 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전임강사

제 2 호 나  위 제1호,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제 1 호 라 

가 35 166 107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제 2 호 가

가 30 145 81

나 30 95 59

다 30 70 44

라 30 62 37

제 2 호 나

가 26 129 67

나 26 87 49

다 26 64 37

라 26 56 3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등
급

구    분 도             시

가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아시아주.대양주 대만, 북경, 싱카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그, 
아르헨티나, 아이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
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다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
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이리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잡바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
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
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잠바브웨, 튀니지



[별표3]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가. 국내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구  분 지  역 금  액 비  고

강의료

수도권 500,000원 이하

강의료는 기본

2시간 기준

중부권(충청,호남,강원) 400,000원 이하

부산, 경남권 300,000원 이하

대구, 경북권 200,000원 이하

자문료 100,000원 이하 1시간 기준

원고료
원고지 1매(200자) 7,000원 이하

A4용지 1매 25,000원 이하

※ 교통비·식비 등 일체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나. 국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 활동구분

구분 자 격 기 준

A급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B급 교수, 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지급체계

구분
자문료

강연료(회) 비고
장기(월) 단기(일)

A급 $11,000 이하 $700 이하 $1,500 이하 제세 포함

B급 $ 6,000 이하 $400 이하 $1,000 이하 제세 포함

※장기자문 : 1개월 이상의 장기 활용 / 단기자문 : 1개월 미만의 단기 활용.

※식비, 숙박비 등 체제비는 별도로 실비 정산하되 국외여비 기준에 준함.

- 기타 지급기준(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구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고

원고료 외국어 (A4용지 1매) 50,000원 이하

번역료
한국어→외국어 (A4용지 1매) 50,000원 이하

외국어→한국어 (A4용지 1매) 30,000원 이하

통역료
수행 통역 (1인당 1일 기준) 300,000원 이하

국제회의 통역 300,000원 이하

속기료

속기기본료 300,000원 이하 / 1시간당

녹음재생, 전문분야 350,000원 이하 / 1시간당

외국어 속기 400,000원 이하 / 1시간당

※사업등록업체에 의뢰시 해당업체의 단가 기준에 따름.

다.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름.


